
2023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 질절연구 코칭 수강안내

1. 수강자격: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질적연구접근으로 학위논문을 준비, 수행하고 있는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2. 신청기한: 2023년 8월 25일(금) 17시까지

3. 접수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수강신청) 또는 오프라인(방문접수, 우편접수)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우편으로 발송시, 등기우편 송부바랍니다.

  *우편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글로벌비전센터 1층 평생교육원 사무실

  *수강신청바로가기: https://longlife.kbtus.ac.kr/longlife/CMS/EduPrgMgr/view.do?mCode=MN057&edu_seq=58

4. 수강료 등록기한: 2023년 8월 25일(금) 17시까지

5. 수강료 입금(등록) 안내

  1) *수강료 등록은 현금 계좌이체로만 가능합니다.

  2) 입금정보: 국민은행 461-01-0291-604(예금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0만원

  3)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송금해주세요.(이름-신청과정명. 예시) 김평생 기독교상담사)

  4) 타명의로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사무실로 연락하여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강좌소개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질적 연구접근으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거나 수

행하고 있는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적 연구방법을 기초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초반에는 기본 개념과 방법들을 강의하며, 이후에는 각 수강생들의 학위논문 또는 학술논문 자료

들을 검토하면서 각 논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소속 대학에 질적 연구를 지도할만한 교수가 없

거나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질적 연구 경험을 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자, 교수들에게 수강을 권합니다.

*오프라인 수업과 동시에 온라인(ZOOM)도 병행하기 때문에 타지역권 수강생들도 강좌이수가 가능합니다.*

7. 담당교수 소개

권지성 교수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2021년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장 역임.  

8. 문의처 

  1)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글로벌비전센터 1층 평생교육원 사무실 

  2) 전화: (042) 828-3191

  3) 문의시간 : 월-금 09:00 ~ 17:00 (12:00 ~ 13:00는 휴게시간)

  4) 전자메일: longlife@kbtus.ac.kr 
  5) 카카오톡 1:1 문의: https://open.kakao.com/o/s98QENfe

https://longlife.kbtus.ac.kr/longlife/CMS/EduPrgMgr/view.do?mCode=MN057&edu_seq=58
mailto:longlife@kbtus.ac.kr


평생교육원 수업료 반환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 [별표3](개정 2019.7.2)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부의 요청으로 1/n로 수업한 횟수를 제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전체 수강료(입학금 제외)} - {(전체 수강료/전체 수업한 횟수) x 수업한 횟수}


